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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안의 개요

가. 당사자들의 관계

▣ 피해자 ⇒ 1996년생 여성

▣ 피고인 ⇒ 1999년생 여성

나. 공소사실의 요지 

▣ 살인

● 피고인은 2023. 5. 26.경 과외 앱을 통하여 과외선생님을 구하는 것처

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수회 

찌르거나 베어 살해함 

▣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

●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, 대형

캐리어에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의 수풀에 버려 이를 유기함 

대법원 2024도5087 살인 등 사건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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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이 과외 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·

유기하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김상환)는, 피고인의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

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

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24. 6. 

14. 선고 2024도5087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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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절도 

●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많이 묻자, 피해자 소유의 옷을 입고 

나와 이를 절취함

 

2. 소송경과 

▣ 제1심

● 무기징역

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

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

● 쌍방 항소

▣ 원심

● 무기징역

● 압수된 증거물 몰수 

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

한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

● 피고인 상고  

3. 대법원의 판단 

가. 쟁점 

▣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

▣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의 재범의 위험성 인정 여부  

나. 판결 결과 

▣ 피고인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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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, 피해자와의 관계,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ㆍ

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

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,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

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

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

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

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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